
납 입 금 반 환 신 청 서

인 적 사 항

학과(전공) 학    년         학년 ( 재학  ․ 휴학 )   
성     명 학    번연  락  처
입 학 구 분         년   월 (신입 ․ 편입) 생년월일

보 호  자 성      명 관 계 연락처
납입금반환 계 좌 번 호 은 행 예금주

학적관련확인

        (인)

학적변동일       년    월     일  (      )제적, (      )휴학   

휴학구분

 개강일자:

 등록일자:

      년    월     일부터∼         년    월    일까지 (      )휴학  

      년    월     일부터∼         년    월    일까지 (      )휴학  

      년    월     일부터∼         년    월    일까지 (      )휴학  

      년    월     일부터∼         년    월    일까지 (      )휴학 

반환사유 발생일 ․ 반환금액 

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※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적용

(2023 이전 입학, 유학/편입/재입학생)

 □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[  전  액   반  환  ]

 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[등록금의 5/6 해당액]

 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[등록금의 2/3 해당액]

 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[등록금의 1/2 해당액]

 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           [ 반환 금액   없음  ]

등 록 금  책 임 환 불 제  대 상

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※ 2024학년도 이후 신입생 대상

 □ 등록금 책임환불제 대상자                   [  전  액   반  환  ]

 □ 자퇴 학기의 수업 참여시간 100시간 이상 충족 [              시간 ]

 □ 책임지도교수 대면 상담                     [ 상담완료 / 미진행 ]

    상기 본인은 (      )학년도 (   )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(     )제적, (     )휴학
  사유로 등록금반환을 신청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

※ 첨 부   보호자(    )명의 통장 사본  1부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월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자 성명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과의 관계 : 학생의 (     )
 세 명대 학 교 총 장  귀 하


